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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

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(☎ 044-201-3512)

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 ․ 
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

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토록 의무화됩니다.

∙ 또한, 조정 효력은 “  당사자간 합의”에서 “   재판상 화해”로 강화되어  분쟁 해결의 실

효성이 확보 되었고,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

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.

 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

<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>

‣ 추진배경 : 건설관련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 해소 

‣ 주요내용  

  ①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 참여 의무화

  ② 조정 결과는 “재판상 화해”의 효력으로 격상하고,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

‣ 시행일 : 2014.2.7.


